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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

대    회
출전여부

해당없음 유    형 ①

핵    심 
규제애로

-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
-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은 산란기 어종 보호를 목적으로 
기장군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
어업인은 조업이 가능한 모순 발생

•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

•
추진
과정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조정 지속 건의, 해양수산부 협의 및 

간담회 개최

 • 개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 금어기 전국 일원화
(전국 1.16.~2.15)

 • 효과  지역 간 조업 분쟁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계기

□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(기존)

○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(부산·경남:1월, 전국:3월)

○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은 산란기 어종 보호를 목적으로 기장군 어업인은 

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업인은 조업이 가능한 모순 발생

○ 특히, 기장군과 울주군의 법정 해상경계가 없는 상황으로 울주군 어업인이 기장군 

북측 해상에서 조업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 발생 

□ 규제개선 과정(추진과정)

○ 2016~2019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조정 지속 건의

○ 2017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 협의(2회)

○ 2018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일원화 간담회 개최(2회)

-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장 외 3), 기장군(해양수산과장 등), 어업인 20여명 

○ 2020 관련법규 개정으로 대구 금어기 전국 일원화(전국 1.16.~2.15)
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‘20.9.22.개정, ‘21.1.1.시행



□ 규제애로 개선내용(개선)

○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일원화

-개정전 :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

다만,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-개정후 :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

□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(효과)

○ 지역 간 조업 분쟁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계기

○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



참고  관련 법령 개정

□ 개정사항

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  -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(‘20.9.22.개정,‘21.1.1.시행)

개

정

전

 [별표 1] 

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(제6조제1항 관련)

수산자원 학명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

1. 모든 수산동식물

2. 어류 나. 대구
G a d u s 
macrocepha
lus

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. 다만, 부산광역시 및 경
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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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

 [별표 1] 

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(제6조제1항 관련)

수산자원 학명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

1. 모든 수산동식물

2. 어류 나. 대구
G a d u s 
macrocepha
lus

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


